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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1. 

우리 라는 삼  다  러싸여 고 수   , 

경  진해 므  수   동량  99 % 

상  항만  통해 운 고 다 계 경 과 역  . 

주도한 가   다  과  운 해  가

들 재도 계 역량  상당한  다  통해, 

 운 고 다 우리 라 주 에는 계   공. 

라 할 수 는  동 아 지역  계 해운시, 

 한  하고 고 극항 가 열리  우리 라가 , 

 * First Author : silee@kmou.ac.kr 051-410-5099

 Corresponding Author : kmahn@kmou.ac.kr, 051-410-4385

가  큰 택  누릴 수 는 지 학   등   해

운항만산업  한  필수 라 하겠다.  

항만  해운업  하  한 필수  시  

 허브 다 가가  창  핵심  경 심지. 

 업 수리업  공 업 등 항만  산, , , 

업  어야 항 에 한  비스가 가

능하여 항만경쟁  아지고 가가  창 하는 허브

항 역할  할 수 다 한진해운  산 지는  . 1990

후  우리 라 주  항만들  처리량  하게 

가하   계에  많  들  항수  늘 고, 

에 맞 어 내 항만 략  처리 능과 항만시  

에  맞 어 다. 

업  도  개 안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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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업   허브  항만  가가  창  한 핵심  사업  하 다 업  도. 

 개  통하여 산업  안  도 하여 항만  실질  가가  창 하는 능  수행할 수 도  해야 한다  . 

에 는 항만운 과 해운  개 안 리체계  원  질 리  한 지 업  행 에 한 , , , 

리   개 에 한 책  시하고 한다 결  업  경  안     하여 사  . , , 

주 등  주체별  역할  담하여 할 것 진  해  단계  계약체계  도  개  진해야 할 것 다, .  

핵심용어 : 업 항만운 사업 해운 해상 리 사 주 통 항만경쟁, , , , , , , 

Abstract : Ship’s Bunkering Business is one of the essential businesses creating added values of the port as a hub for a stream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Regulatory considerations of ship’s bunkering business should be made to create a more relevant system and stabilize the bunkering industry 

so that the ports may produce more substantial added values. This paper suggests revisions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Marine Transport 

Act, putting forward an idea of unify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establishing a guideline for bunker quality managements, and changing the laws 

regarding any wrongdoings of bunker supplier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managerial integrity of the bunkering operators, reasonable 

burdens should be distributed across the government, refinery companies and ship-owners to achieve a more balanced state and enable long-term 

development to advance the business at issue, following a step-by-step approach to amend the contract practice, the laws and the systems.

Key Words : Ship’s Bunkering Business,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Marine Transport Act, Marine Bunkering Agency, Refinery Company, 

Bunkering Ship Owner, Illegal Distribution, Harbor Competitiveness



항만  해 는 지  동량 가  어 항

만  산업   통한 가가  창 에도  경주

해야 할 것 다 항만  산업 에  가   비  차. 

지하는 야는 에 연료  공 하는 업 야 다. 

내  업계  주들  복 한 단계  통

 원가보상  안 는 수 비  극심한 채산  악  경

상  어 움  겪고 는 실 다 매  원 건비  . 

보험료 등 해상  운 원가는 상승하고 는 에 

사  고도  비  해사  경규  한 질

 운 량 감  여 간 운 료 상  거  루어20

지지 않았다.1)  같  는 보다 건    

수 2)  사  계약 에 한 약  체결하여 운‘ ’

료  상 간   통하여 하도  하고 , 

 뢰  사  신하여 해상 리  재하

고 어 운   단계가 복 해지고 다 그  같  . 

통체계 에 사는 사결  우  에  해상

리 과 계약하고 해상 리  사결  열   

주  계약하는 실 므  업 주는 해상 리, 

 사   하게 는 운 료   수

에 없는 공 한 상  생하고 다 우리 라 연. 

료  업  다단계 태  재하도   운 료 책

과  해상 리  수수료  하여 에 지 는 

운 료가  못하여 원가보  들  에 

 통  도 하는  업체  지탱하고 는 

실 다.3)  같  상 에  업체는 동맹 업 4)  

단행했고 러한 쟁  항만 비스  핵심  업

 안  항만경쟁  약 시키는 것 다. 

연료  산업  가  큰  사에  

에 지 는 운 료가 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

어  주들  경  어 움  겪고 는 것과 

 통  도  등  가 다 그러므  실  운. 

료 보  루어 야 함  고  어 , 

통  도  등  도  도 드시 개 어야 

한다. 

 에 는 업  운 료  한 

도  과 개 안  연 함  항만경쟁  

1) 에 각 씩 에 걸쳐 상 었지만 여 간 상 지  2016 20% 2 , 20

못한 상 에 비하  없  미 한 실 .

2) 사  공 에  연료  수 하여 각 지역  지 운 

하는  

3) 업 진  안연  해양수산  역보고 안 상 ( , 

에  원가보 하  한 평균 상   , 2017.1) 97%

고 재 업체  지탱하는  도   통, 

라고 술하고 다. 

4)  월  월 지 동맹 업  한   2016 10 10 10 15 .

향상시키고 한다 연  는 사 해상. , 

리   한 주  등   고 내  ·

  도  료  각  통계 료  참 하는 

 사 하 다  해 도 개  변. 

천과 해상 리  계약 체결  운항 태  하, 

고  연  하여 업  하 다. 

 

박 업 및 운 황2. 

박연료 의 의 및 산업 황2.1 

연료 란  주 보   보 러  동, 

원  사 는  는  액체연료 라고 ‘ ’

하고 다 약에 는 연(Chris Fisher, 2004). MARPOL 73/78 

료 는  사  포함하여  진  운항

 해 연   거  도 는 든 연료  

말한다고 하고 다 연료  는 . HFO(Heavy Fuel 

  합  oil, ), IFO(Intermediate Fuel Oil, HFO Gas Oil )

 경MGO(Marine Gas Oil, ), MDO(Marine Diesel Oil, 

과  합  경  할 수 다  Gas Oil HFO ) . 

 주   연료  사 하 연안  Bunker-C(HFO) , 

  보 에 는 경 또는  사(MDO MGO)

하는 경우가 많다 근에는 연료  비   한 . 

책   보 도  사 하는 경우가 

다 는 고  연료  고  . HFO , , 

연료 는 라고 리   계 연료  시  bunker-c 80 % 

상  차지하고  해사 에   함량 , 2020

규 가 본격  고  시 에 격한 변 가 생  것

 단 다.

우리 라에  연료  생산하는 사는 SK

스 크가 각각 울산 여, GS , S-oil, , , 

천 산에 지하고 다 내에 항하는  가  , . 

하여 에 필 한 연료  수 량  가함에도 

하고 경쟁항 에 비하여  가격경쟁  하락  Bunker-C

수 는 감 하고 다 욱  후에는  . 2020 Bunker-C

사  한  업  어 움에 처할 것  상

고 다  산항   가격  담보다 . 2015 IFO 380

약 달러 싱가포 보다 약 달러 보다 약 달러 56 , 22 , 17

도  가격 수  하고 다 특  지는 . 2004

보다 낮  가격 수  지하 그 후 는 꾸, 

  가격  지하 다 는  원(SPIDIC, 2016). 

수  가격과 업  과  시   복 한 통체계 

등  한 것  단 다 계 주 항만  . IFO 

 가격  살펴보  지는 담 싱가포380 2014 , 



산항  가격   비 약  가하, , 2002 4

에는 원 가격  폭락  약  차  어들, 2015 2

었다(SPIDIC, 2016).  

국내 박 업 사업체 운 황2.2 

업 사업체 수는  가  보 다 1960

 항만운 사업   항만운  사업  허  또1997

는 허가 에  등   후 사업체 수가 크게 

가하 다 업 사업체 수는 등    . 1997

개에   개   동안 약 180 2011 552 14 326 가하% 

 후  감 하는 다  역항  , 2011 . 

업 등  수  하  산 척170 (31.5 %), 

여수 양 척50 (9.8 울산 척%), 39 (7.2 천 척%), 30 (5.9 %)

  업체는  월  개사    2016 12 410

산  개118 (29 여수 양 개 업체%), 40 (10 울산 개 %), 32

업체(8 천 개 업체%), 23 (5.98 타 개 업체%), 197 (48  %)

어 다(MOF, 2016). 

업 별  살펴보  매  겸하고 는 업체가 약 51 %

 차지하고  그 다 는 해상  리  약 

30  차지하고 다    상  % . 20

 체  66  수별 는 수  미만  % 500

 가  많  척  체  약 369 69  차지하고 는 것%

 타 다 항만운 사업 에 라 등  (MOF, 2016). 

업  척  척   미만  510 401 200 78.6  차%

지하 해운 에  내항 운 사업 등  한 수, 

 척   상  척  225 500 79 35.1  차지하고 %

다 항만운 사업 에 라 업에 등 한 . 

 비   규  항내 비스  공하고 , 

해운 에  내항 운 사업에 등 한 수    

 하  고시에 근거하여  등 하고 는 들  

체   사  운 고  알 수 다. 

에 라  등   해보 항만운 사업, 

에 라 등  업 등 업체 수    척수

는 개 업체  척 다 해운 에 라 등410 596 (MOF, 2016). 

한 내항 운 사업  수   미컬 가스  ( , 

등 업체 수   척수는 개 업체  척  ) 105 225

타 고 다 항만운 사업 과 해운  (HAEWOON, 2015). 

하  행 규  고시에 라 동시 등 한  수는 척152

 체  26.1  차지하고 다% .

지역별 업체 운  한 결과 산  경우 , 

산지 해양수산청에 등  업체는  월 2016 12

  개 업체 등   척수는  척118 , 170

 업체 당 평균 약 척   보 하고 다 체 1.4 . 

   미만   척  200 152 89  차지하고 어 %

   것  타 고 다(MOF, 

산지역에 등   척   2016). 170

척  143 84.1 가  %, 15.9  차지하고 다% . 

는 해상 리   주  하여  

비  등 하여 운 하고 는 것  단 다 산항에 . 

  항한   척에   2010 4,271 2015

척  연평균 약 3,167 6 씩 감  보 다가  % 2016

척  비 약 3,308 4 가하 다% (BPA-Net, 2016).5) 

천지역에 등  업체는  월  2016 12

 개사  척수는 척  업체 당 평균 약 척23 , 30 1.3

  보 하고 다 별  하 체   . , 

 미만   100-200 63.3  차지하는 것  %

  것  알 수 다  척  비. 30

 73.3  차지하   상  % , 15 76.7  후%

었  알 수 다   천항(MOF, 2016). 

에 항한   척에   척  연평균 2010 261 2016 70

약 20 씩 큰 폭  감 하고 는  보 고 다%

여수 양지역에 등  (PORTINCHEON, 2016). 

업체는  월   개사  척   2016 12 40 , 50

등 어  업체당 약 척   보 하고 업1.2

 운  다 체    미만   척. 200 43

 86  차지하고  비  % , 74 고% , 15

 상  후  비  86 에 해당 다% (MOF, 2016). 

여수 양 항에   항한   2010

척에   척  연평균 1,352 2016 1,931 6.12 씩 가  보%

고 다 울산지역에 등  업체(YEOSU, 2016). 

는  월   개사 등   수는  2016 12 32 , 

척  업체 당 약 척   보 하고 다39 1.2 . 

 별  하   미만   100-200 51.3 %, 

비  90   상  후  %, 15 76.9 %

 차지하고 다(MOF, 2016). 

상   지역  업에 하여 합 해보  

   비  고, , 

많   후   것  알 수 다   . 

우리 라  항 에 항하는   개 지역  하고

는 감 하는  보 고 다는 것  할 수 다 상. 

처럼 업체는 가하고   주  

어 고 후   상태에  에 한 수 는 감 하

는 것  단하건   업체  어 움  가  것

 단 다. 

5) 수  계산하   에    씩  2010 8,131 2016 13,832 9%

가  보 .



박 업의 법 도3. 

박 업의 법  근거3.1 

업   운항  해 주   보 에 

필 한 연료  공 하는 사업  말하 항만운 사업  , 

 항에  항만운 사업2 4 6)  하  항만  

에  하고 는 항만 내에   연료  공 하2

는 사업  말하  항만 내에   연료  재하, 

여 항만 내에 는 지 수 한 후 에 연료  공

하는 사업  말한다 업  하고  하는 사업 는 . 

항만별 업 별  항만  할하는 지 해양항만청 에게 등·

7)하여야 한다 항만운 사업   항 항만운( 26 3 1 ). 

사업  것  항만  어  업  할 수 

는 사업  해상 운 사업 다 항만운 사업  ( 2 2

항 해상 운 사업 란 해상  해상과 하여 는 내). 

수 에   건  운 하거  에 수 는 업

 처리하는 사업  말한다 해운   항 내항( 2 3 ). 

운 사업  내 항과 내 항 사 에  운항하는 해상

운 사업 해운   항  미한다는 에  ( 23 1 )

항만운 사업 에  규 하고 는 사업  주  사

업  포 하는 개 라고 볼 수 다. 

업과 내항 운 사업  역  내항 운

사업  사에  각 지역   연료(

 포함  수 하고 업  항만 내 에  항) , 

만 내 에 연료  하는 역할  하여 별개  

사업  운 어 업  경변 에 라 , 

항계  어  가 생하  항만운 사업 에 

  업  사업   필  

었다 에  가지  상 함  극복하  하여 항만. 

운 사업 에 등    내항 운 사업에 

등 할 수 도  등 해운  시행규 에 라 하는 (

내항해운에 한 고시  마 하 고 해운  내항 운) , 

사업에 등  도  한 비등  하  항만

운 사업 에  항만내  업  가능하게 었다

항만운 업 사  처리지 결  척   항만운( ). 1

6) 항만운 사업 란 항만에  에  역   ” ( )

공하는 항만 역업 공 업 업  컨· · ( ) 

 수리업  말하 업 별 사업  내  통  함 항, . 

만운 사업  항  내지 에 항만운 란 2 1 1 16 “ ”

타  수 에 하여 하는 행  항만 내 운 행   항만에

  에 싣거   내리는  말하 항만,“

운 사업 란 리   하는지 여 에 계없  항만운”

 하는 사업  말함 

7) 업  등 신청에 한 행 청  등 행 는 행 

 행 행  행  다.

사업 에  업과   달리하는 해운

에  내항 운 사업  할 수 다. 

항만운 사업 과 해운  민에 한 규 책에 

라 많  변천  거듭하고 아래  같다, Fig. 1, 2 .

Fig. 1. The Transition Process of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Fig. 2. The Transition Process of Marine Transportation Act.

 

박 업의 안 련 법3.2 

해사안 법1) 

해사안    해사안  시행  에 라46 15

 들  안 리체  수립해야 한다  안. 

리체  수립하는  해운  에  해상23

운 사업에 사하는  수  상에만 해당500

지만 가스   학  운 하는  , 

 상  미만도 안 리체  수립해야 한다100 500 . 

연료  하는 내항 운 사업  하는  에 

 상  든  해당 다100 . 

안 리체 에 한 내  에 규  SOLAS ISM Code

 내 한 것  해상에  안   경보 에 한 

사항  책   한에 한 사항 안 리 책, , 

   에 한 사항  책   한에 , 

한 사항    운 에 한 사항 상운 계, , 

 수립에 한 사항 비상 책  수립에 한 사항 사고 , , 

험상   안 리 체  결함에 한 보고  에 

한 사항  비에 한 사항   료 리에 , , 

한 사항 등  규 하고 다  안 리책  . 

리  할 수 없는  하여 안 리체  수

립과 시행에 하여 업  탁 아 리하는 업 안 리(

행업 에 하여도 규 하고 다 해사안  ) ( 51 ). 



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한 법2) 

항 항등에 한  에  역항  34

수상 역 등에  험 8)  하역하 는 는 통  

하는 에 라 체안 리계  수립하여 해양수산

 승  아야 한다고 규 하고 다 업. 

 하는 사업 는  연료 는 험 에 해당하므

 체안 리계  수립하여야 한다 동   항. 34 1

 단에  체안 리계 에 포함 어야 하는 내

 시행  에 규 어 다 포함하는 내  고14 . 

경 책  안   경보  에 한 사항 험  , 

취  안 리 담 직  운   업 에 한 사항 험, 

 안 리    에 한 사항 험  하역시, 

 포함  규격 수량 등  에 한 사( ) , , 

항 험  취 에 한 안   훈 에 한 사항, , 

시 안 비  염 비 등 안 시 에 한 , 

사항 험  취  업   안 업 에 한 사, 

항   에 한 안 검계   안 검  실시, 

에 한 사항 합  비상 훈  내   실시 , 

에 한 사항 비상사태 생 시 지 체계  비상  계, 

에 한 사항 안   견 시 보고체계  처리 , 

에 한 사항 그 에 험  취  안  하여 필 하, 

다고 하여 해양수산  고시하는 사항  규 하

고 다 동 에 규  내  해사안  규 과 비  검. 

해보  상당한 도 사함  알 수 다.

박 업의 품질 리 도 및 법3.3 

해양 염방지 약 약1) (MARPOL 73/78 )

연료   함 량 한

 규 에  연료   함14

량 한  규 하고  채택  당시에는 연료, 1997

 함 량 한 가 통 지역9)내에 는 1.5 %(m/m), 

그  지역에 는 4.5  규 하 지만  차 %(m/m) , 2008 58

해양 경보 원 10)에  강   함 량 한  채택

하 다  월  한 규  항   함 량 . 2010 7 1 14 1

한  에 규 하고 통 지역에Table 1 (Seok, 2012)

는 운항하는   함 량   같다Table 2 . 

8) 동   항에  험 란 재 폭  등  험   2 12 ‘ ’ ·

거  체 또는 해양 경에 해  는 질  해양수산

 하는 것  말한다 시행규 에  산 액체 험.(

 가리킴)

9)  틱해 해지역 아 리 지역 리비 Emission Control Area , , , 

안 해역  타 에  한 해역IMO

10) 하 라 함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

 Date of Entry into Force  Sulphur Limit of Fuel oil

Before 2012. 1. 1. 4.5%(m/m)

After 2012. 1. 1. ~ 

Before 2020. 1. 1.
3.5%(m/m)

After 2020. 1. 1. 0.5%(m/m)

Table 1. Sulphur Limit Value out of the Emission Control Area

 Date of Entry into Force  Sulphur Limit of Fuel oil

Before 01. 07. 2010. 1.5%(m/m)

After 01. 07. 2010. ~ 

Before 01. 01. 2015.
1.0%(m/m)

After 01. 01. 2015. 0.1%(m/m)

Table 2. Sulphur Limit Value in the Emission Control Area

연료  질  규

약  규 에 는 연료  MARPOL73/78 18

질에 한 한  건들에 해 규 하고 다 첫째. , 

연료  질  하  하여 항해에 사하는 , 

 연료  수  시  수  매니폴드  샘플링 

해야 한다 째 샘플링 한 연료 는 연료  비 할  . , 

지 한  동안 내  한 에 비 해야 한다1

고 규 어 다 가  연료  샘플에 한  지. 

11)   월 에 채택하여 연료  샘플  채취2009 7 17 , 

보 보    각  에 한 , , 

사항 등 약  규 에 는 MARPOL73/78 18

연료  질에 한  하여 연료  샘플  보   

에 하여 규 하고 다(IMO, 2009) . 

연료  공  

연료  공 12)는 연료  술 보 질  공 량  , 

하  한  약에  는 MARPOL73/78

연료 에 한 본  필수  보들  포함하고 

다  연료  공  역할   함 량 수  어 . 

통 지역 한  수여   간 보, 3 , 

합한 연료  수  등과 같  쟁에 어  한 

 거 료  역할(Bracken et al. 등 다, 2009) . 

해상인명안 약 약2) (SOLAS )

약   항에  씨 도 미만SOLAS 2-2 4 2 60

 연료  사 할 수 없다고 규 하고  , 

는 드시  한에 한 내  수   에 

하도  규 하고 다  월  약  . 2009 7 1 SOLAS

11) 해사  차 에    59 MEPC MARPOL 8

규  연료  샘플  보   합  결 하  하여 채택

12) 하 라 한다 BDN, Bunker Delivery Note, “BDN” .



 규  신 하여 연료  수  는 들  VI 5-1

공  질보건안 료  드시 공 도  강

하고 다(Choi, 2016). 

국 안 리규약3) (ISM Code)13)

에 는  월   결  IMO 1993 11 4 A.741( ) ‘

 안 운항과 염 지  한 리규약  채택하여’ , 

는 연료  수  시 에 합하도  ISM Code

 안   해양 경보  한  지  만들어야 한

다 연료  수 에 한  지   안 운항  . 

경보  하여 규 어 야 하 러한 지  연료, 

 수 과 에  생 는 쟁 또는 해양 경 염 생 후에 

 한 거 료가  수 다 각 항만   . 

연료  수  한 지 에 거하여 안 하게 시행 는

지 검할 수 합한 사항에 해 는 각  , 

시행  할 수 다(Fisher and Lux, 연료  수 과  2004). 

 지  규 에 규 어 연료  수 과 직7 , 

   규  과 같다ISM Code Table 3 .

Code ISM CODE relating to Fuel Oil Bunkering

1.4 Functions of ISM Code  

2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y

6 Resources and Personnel

7 shipboard Operations

8 Emergency Preparedness

10 Maintenance of the ship and Equipment

Table 3. ISM Code relating to Fuel Oil Bunkering 

 및 체 사업법4) 

체연료사업 에   질 질, 

검사  검사  등에 하여 규 하고 다 동   ( 24

내지 해양 경 리     규 에 25 ). 44 45

는 연료  질  하고는    체연

료 사업 에  규 하는 질  수해야한다. 

 질검사  검사  규 하고 동  시(

행규   질검사  지   지28 ), 

차에 하여 하고 다 동  시행규  는 ( 29 ). 

 연료    질  내  하여 포ISO

  한 것 다. 

13) 는 해상안   해양안  보 하  하여  안   IMO

 원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해운 업  해상 든 ·

 망라한 안 리시스  수립하여 시행하는 안 리규

약(ISM,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하 라 한다  규Ships and for Pollution, “ISM Code” ) .

해양환경 리법5) 

해양 경 리 에 는 산  규   리에 하

여 규 동  하고 연료  질 에 ( 44 ) , 

하여 하고 다 동  시행  연료  공 에 한 ( 43 ). 

사항  업   는  하고 BDN

보 하도  규 하고 다 동  또한 연료  질( 45 ). 

에  하는 학폐   첨가 에 하여 하고 

다 동  시행규  ( 35 ). 

박 업의 법 도의  및 개 방안4. ․

박 업 면허 및 등록 도4.1 

항만 내에  연료  공 라는 업과 항

계 에  운  내항 운 업  업  역 행, , 

개  등에 한 경 경   에 사업 역  

실한 상  생하고 다 째   시. , 

  등 경변  척    사업에 동시에 1

등 할 수 도  도  개 한   항간 운, 

 감   실  낮  운 료 책  등  업 

생태계 체  생  어 운 상 다 또한 내항운. 

사업   업  상  등 에 한 사항  시행, 

 또는 시행규 에 규 하 보다는 행  편  행

규  고시에  규 하고 다 상술한 개  고시는 상. 2

에 개별 체   없  행 편 상 규 한 것

 단 다 째 해상 리  체   . , 

하지  않고 주사   하여 각 항만에 비  

등 하고 다 사결  열  는  . 

하여  결과 내항 운 사업에 등  할 수 없 므  

하여  원 승 가 연료   수  가 등 , 

주  실질  리행사  못하고 다.  

차  개 안 는 항만운 사업 에  1

업  경쟁  향상시키  해 업 가 개  , 1

항에 등  할 경우 에  업  가능하도  하는 

안 다 차  개 안 는 항만운 사업 과 해운. 2

 계  하게 할 필 가 겸업에 한 규  , 

행 규  아닌 규  는  시행  또는 시행

규 에 규 하는 것  타당하다 또한 주  에 한 . 

실질  리행사가 가능하도  주는  내항 운

사업에 등 하고  필 한 항만에 비 등  하여 

리행사  하는 것 고 해상 리  주  역계약  , 

체결하여 단순 수수료  한 운 료가 주에게 

도  하는  변경하는 것 다. 



박 의 안 리 4.2 

수  상   해사안 에  100

안 리체 14)  수립하고 어 항 항에, 

한 에  체안 리계   승 아

야 한다 안 리체  체안 리계  안. 

리는 사하므   상에 에 한 안 리  100

해사안 에 통합하여 주  담  경감시키  한  

개  필 하다. 

안 리체 는 사  내  심사  주 청  

  심사가 험 하역 체안 리계, 

는 처  계  할항만당  승  고  후에 

 심사  하지 않 므  체계  리가 미 하므

  심사  강 하여야 실  보할 것  단

다.  

품질 리 도4.3 

질 리에 한 도는 체사업   해양

경 리 에 규 어  내  산재 어 다 특  . 

연료 에 한 체  규  없고 연료  수  

업  한 통  지  재하여 진 항만  가  

한  하다.

싱가포 는   월에 공포하고SS600/2008 2014 11 , 

SS524/2014  연료  질 리에 한 차  새 게 하

여  월  실시하 다 담 해2015 9 1 (MPA, 2015). 

양항만청에 는 담 항만 리규  하여 특수 들

 연료   타 들  안 한 연료  수  한 차 

 연료  샘플  채취보 들  연료  , , LNG 

비과 진행 차 보고사항  쟁해결 차 등  , , 포함 어

 다 지브  해(PORTOFROTTERDAM, 2016). 양항만청  

계  연료  공  항  도약하  하여 연료  수

차  안 리 질보  등에 한 연료 에 , 한  

내  연료  수 에 한 규  (Bunkering Code of Practice)

 채택하여 시행하고 다2011 (Choi and Lee, 2016).

싱가포 담  지브  등에  시행하고 는 , 

각  규  참 하여 우리 라  연료  수 에 한 지

 원 할 필  다  지  우리 라 해상안  ‘ . 

 해양 경보  하여  연료  수  안 하고 

한 공 차에 라 루어지는지 하고 리감독하

 한 것 다. 

여러 개  에 산재 어 는 규  원하는 안

14) 해상 운 사업에 사하는  수  상에만  500

해당 지만  가스   학  운 하, 

는 험 운 므   상  미만도 안 리100 500

체  수립해야 함.

 해사안    안 리체  수립에 한 사46

항  근거  연료  수 에 한 원  지  한다

 체계  리가 가능할 것  단 다.  

박 업 불법행4.4 

과거 약 여 간 운 원가 상승원  생했 에도  20

내 사들  연료  공  운 료  거  상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는 체  후 원  . , 

고    사에  하는 체  변경

하는 비 지 담하고 근  엄격한 리, 

 안 리 비  등  상승  사업운  악 어 운

비 당  가능한 상 다. 

업 들  행  운 료  보 하는 수단

 도 하거  또는   통하여 경 채산  악

 해결해 다 러한  통  도. 15)  같

 행  하 보다는 엄격하게 단 하는 것  업

계  상 하는  도움   것 다.

싱가포   지브 는 연료  질과  쟁  

생하게  경우 사실 계  악한 후 행  통한 사

업등  취   지  같  행 처  통하여 공  

행 에 한 엄격함  지하고 다 우리 라  항만. 

운 사업  에 는 항만운 사업  등 취 에 26

하여 규 하고 고 등 취 에 해당하는 사 에 해, 

는 한  사업  등   신고 사업 수행실  , 

 상 없는 경우 사업 지  하여 그 지 간1 , 

에 사업  계 한 경우 당한 사  없  운    , 

가 신고한 운   과 다 게 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규 하고 다 해양 경 리 에  규 하고 는 질. 

에 합한 연료  공 하  경우 연료  도  , 

  통하  경우 항만운 사업  사업 등  취

에 해당하는 항  가하여 연료  공 에 한 엄격함  

지할 필 가 다 통  지할 경우   비. 

상  시  가 책에 합하도  상  

할 수 고  통 시  차단함  사, 

 가  매  통하  내수시    가  

수 에 여할 수 다.

박연료  통체계4.5 

연료  통체계는 다단계  하고 다. 

사는 해상 리 에 사가  해상

리  격 건  시하고 독 계약  체결한다 사는 . 

15) 연합뉴스에  해상  매 해  스   2016.10.26. 

공 연료  통한 업   사 뉴스 에 ; 2016.12.22. 

 해상  도단   검거 사 참37 .



업체  하고 해상 리 과  독 계약  

해 실   수행하고 는  업체  창 가 

거  없는 실 다 해상 리  사  리  . 

계약  맺  해 낮  단가  역 계약  찰 게 

는 경우가 많다  해 지  해상 리 에  . 

  업체  운 료  책 하고 해상 리

 행  업 상   수수료  차감하고 운 료  

업체에 지 하고 다 또한 업 에 안 사고 등  . 

 생 시 계약  시  약   등   

통해 든 책  업체에 가하고 는 실 다. 

업체는 낮  운 료에도 하고 량   

해 해  감수하는 상 업체   해상, 

리 에게 비등  하고 주  한  없  책

만 지고 는 상 다 업체는 낮  운 료  . 

체  후 원 고  등  한   체 담 , 

등  하여 채산  악 어 도   통  하여 

사   키고 다. 

연료  통체계 개 안 는 첫째 사 해상, -

리  주 간 공감   통창  마  필-

수 다 째 단계  통체계  합리  개 해야 한. , 

다 통체계  단순 하고 해상 리  역할  폭 . 

하여 단순  개하는 역할만 하거  해상 리  

역할  비 리단체  동 합  립하여 운 하는 태  

개 하는 것 다 째 운 료에 한 계약   . , 

사  주가 계약 에 해  계약해야 한다. 

째 해상 리  간에  역할  하  운 료  , 

상당  수수료  공 하고 는 것  운 료   

업 에게 도  개 어야 할 것 다. 

결 론5. 

산업  실   체계  진단하고 

도  개  통하여 항만  실질   경쟁

 지하도  할 필  다 업  시 안. 

   해 주체별  역할  담하여 략

 도 하고 시행해 가야 할 것 다.

주체별 역할 분담5.1 

  지 해양수산청  연료   도 

 지하  한 도   마 해야 한다 항만. 

운 사업  개  통한 연료   질  공

할 시 시 에  퇴 하는  마 한다 한 . 

 비 등 하는 태  해상 리  업  실

에 맞게 개 하여  주  실질  리행사가 가능하

도  도 마 한다 해사안  개  통한 연료  수. 

지  마 한다 안 리체계  체안 리계.  

 수립  원  한  개  필 하다 재. 

건  보  한 재 책  지원  필 하다. 

사  해상 리  역할 담  해상

리 과  계약 시 우리 라 산업 뿐만 아니라 

  경 안  하여 계약 에 한 합

리  계약  필 하다 해상 리  사 없  . 

하여 비 등 하는 태  사업 식에 한 개  필

하다 운항원가   도   운 료  . 

지 해야 한다 해상 리  신 수 하는 역비 . 

지  실 공  주에게 직  지 하는 

진  지 가 필 하다. 

한 주  역할   운 료 

책 에 한 공감   한 주도  역할  해야 한

다 사  해상 리  간 통 창. , 

 역할  해야 한다 우리 라 산업  진. 

 진  한 컨트  타워 역할  수행해야 한다. 

 주  역할 담   개   신  

건  통한 생  강  해야 한다  시  안. 

 한 통  도  지 등 업체    

필 하다 과당경쟁에  경쟁  아닌  한 . -

 필 하다  시책 등에 극  동참하여 . 

업 진  한 개  진  필 하다. 

주 동 합  해상 리  신하  한 

동 합  비 리 재단  립하여  통

 개    주  경 안  도 해야 한다. 

박 업 계약체계 진 를 한 단계별 추진방안5.2 

업 진  하여 단계별 진  단   

   태  진해야 한다. 

단 는 업 계약  주체별 통  창  

마  운 료 가 드라  책 해상  리  사, , 

업 식 개 안 행  근  한 가 드라  마, , 

계약  등 도  안 마  필 하다.

는 연료  도  질에  행

 근 하  도  마 업 진  한 , 

재  지원 안 마 연료  수   질  지  마, , 

항만운 사업 과 해운 등  고 한 합리  개  등  필

하다.

는 내 업체들  생   

한  개     능 , , 

지   운 료 지  한  시스  마  등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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